
미세플라스틱 인증제도 안내

음용수류에 대하여 5 ㎛ ∼ 5 ㎜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, 

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.

미세플라스틱 인증제도란?

미세플라스틱 인증 대상 품목 및 기준

품목 그룹 품목 모델 인정 범위 인증 기준

음용수류

01 생수(먹는샘물) 
제품명, 제조공장, 

포장용기 재질이

동일한 제품

5 ㎛ ~5 ㎜ 크기의

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을 것

(단,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크기별로

부여되는 인증마크가 상이함)

▪ 5 ㎛ 이상 불검출

▪ 20 ㎛ 이상 불검출

▪ 45 ㎛ 이상 불검출

02 수돗물 병입수

미세플라스틱 인증 표시

인증 기준 5 ㎛ 이상 불검출 20 ㎛ 이상 불검출 45 ㎛ 이상 불검출

인증 마크



신청인 (기업) 인증기관 (KOTITI)

인증 신청 접수

서류 보완

시료 채취계획 수립 및 통보

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

신청서제출

인증 심사 수수료 납부

시료 채취

시험분석

인증결정 통보
인증 계약 체결 및

인증 계약 수수료 납부

인증마크 사용

접수일로부터
7일이내

시험분석종료일로부터
5일이내

시료채취
5일전까지

통보일로부터
5일이내

보완요청

보완서류제출

미세플라스틱 인증 절차

▪ 미세플라스틱 인증 신청서

▪ 사업자등록증 사본

▪ 인증 신청 제품 내역

▪ 제품 생산 공정도

▪ 제품 규격서 및 설명서

미세플라스틱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

인증
유효기간

사후관리
사항

2년 * 인증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60일이전까지인증 연장 신청 필요

(1)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

(2) 인증마크 표지의 적정사용 및 무단사용 여부 등

접수
안내

• 담당자: 이예진 연구원

• 02-3451-7134

• leeyj@kr.kotiti-global.com

기술
상담

• 담당자: 최예진 연구원

• 02-6191-6052

• choiyj@kr.kotiti-global.com

담당자 안내

제출서류


